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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추록 (제7개정판 → 제8개정판) 

P. 16

다만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출석주의 적용이 배제되지만 사용자등록신청시에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이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하므로(8장 3절 참조), 전자신청의 경우에도 출석주의가 유지된다
고 볼 수 있다.  

P.40

(8) 건물개수의 문제

㈎ 일반적인 판단방법

건물의 개수는 단순히 물리적 구조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건물의 상
태(객관적 사정)와 함께 건축자의 의사(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동의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독립된 구조를 가진 건물을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으로 등록하느
냐 일반건물인 다가구주택으로 등록하느냐는 소유자의 의사에 달려있다. 하나의 대지 위에 2개 이상의 
축사가 건축되어 총괄표제부가 작성되고 건축물대장도 각각 별개로 작성된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대
장별로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판례의 입장

판례(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623․624 판결)도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인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도 그 개수 판단기준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고, 이러한 상태를 판별하기 위하여서는 건물 접근의 정도, 주위의 상황 등 객관적 사정
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이 건물의 물리적 구조로
서만 그 개수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P.48

(3) 구분건물의 표시등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의 현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록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사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은 하지 않고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만 신청할 수는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
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
다(법 제46조 제1항). 이는 1동의 건물에 속하고 있는 다른 구분건물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집합건물
의 공시방법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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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7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비록 무효인 경우에도 본등기를 하기 전에는 가등기권리자인 상
태에서는 (후에 경료된 동일인 명의의) 중복보존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대판 2001. 
3. 23. 2000다51285)(부동산등기실무Ⅰp.31).

P.57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에도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1990. 8. 9. 등기선례 
3-718).

P.59

한편 위 경우 해당 가처분등기는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만 직권말소된다는 것이 현
행 등기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이어서, 가처분이후의 등기가 없었던 경우에는 위 법규정에 따르면 해
당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2018년 논의 중인 등기법 개정
안에 의하면 가처분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하는 것으로 개정될 예
정이다. 

P.64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
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이어서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같은 법 제11조). 

P.64 

예컨대 원인없이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갑과 을이 그 등기에 부합하는 적법한 매매
를 한 경우 등기의 유용을 허용하여도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
고 있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716판결). 

P.66

마찬가지 이유에서 전산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등기
부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등기부를 복구하여야 한다(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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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7

1)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를 명시하고,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
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라는 증명문, 발급연월일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
관’이라고 표시하고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기록의 관할등기소 및 신청인이 교부
청구를 한 등기소를 공시하기 위하여 ‘관할등기소 : ○○지방법원 ○○등기소, 발행등기소 : ○○지방법
원 ○○등기소’라는 표시도 하여야 한다. 

P.148

 (8) 등기사항증명서 작성 

1)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예규 제1645의 별지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양식과 같이 작성하며, 그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인 크기의 ‘복사방지처리’를 한 특수용지로 한다 (현재 대부분의 문
서가 세로 양식으로 작성되고 있으나 기존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가로 양식으로 작성되어 문서의 
활용 및 관리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양식을 다른 문서의 양식과 동일하게 세로
로 변경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등기사항증명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가) 등기사항증명서는 그 진위 여부를 등기소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확인번호 12
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매 장마다 등기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한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도록 하고, 이를 
스캐너 등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에 사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매 
장마다 복사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삭제되었음 2018.05.01. 등기예규 제1645호) (복사기술이 발달하여 
‘대법원’이라는 문구가 음영이 반전되어 인쇄되는 복사방지마크가 무용해짐에 따라 복사방지장치와 관
련된 내용을 삭제한 것임)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지분)

가. 특정명의인 이외에는 유효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공유관계에 있는 특정 명의인에 대한 현재 효력이 있는 지분 내역을 표시합니다.
다. 소유권이외의 권리(을구)사항은 특정 명의인과 관련된 사항만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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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추록 (2) (총론 4장)                              (제7개정판 → 제8개정판) 

P.195   

토지나 건물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특히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해
태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1월 이내
에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등기소에 의무적으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
는 취지로 건축법이 2017. 7. 18. 개정되었다. 따라서  건물표시 변경사유가 있는 때 건물의 소유자가 
1월 이내에 그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부동산등기법 관련 규정
(법 제112조)은 2017. 10. 13. 삭제되었고,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등기관이 지체없이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64조)는 규정도 
2017. 11. 6.부터 삭제되었다. 

P.198

유효한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에게 등기당사자능력, 등기신청능력, 등기당사자적격이 있어야 
한다.

<참고>     

1. 등기당사자능력 =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 등기권리능력, 등기신청적격
   * 등기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 29조 2호
2. 등기신청능력 = 등기행위능력   
   1)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등기신청 : 29조 4호
   2)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등기신청 : 29조 4호/9호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29조 3호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
3. 등기당사자적격 = 정당한 등기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 등기당사자적격
   * 등기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 : 29조 3호

P.209

한편 등기신청 대리권한에는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한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서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등기의무자라고 하더라도 등기권리자로부터 등
기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등기를 신청한 경우나 등기권리자로부터 등기필정보 수령행위에 대
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을 수 있다. 다만, 등기필정보 수령행위만을 위임받은 경
우에는 그 위임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인감증명 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위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 없다(2017. 5. 15. 등기선례 제
20170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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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1

 4.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신청서에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일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법 제29조 제9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경료된 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당해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는 없다. 한편 대리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
을 한 경우 이는 법 제29조 제3호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고, 대리인이 등기
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법 제29조 제4호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P.229    2.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 청산법인의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

청산법인의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않았다면 청산인은 등기신청서에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
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
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등기는 경료되었지만, 아직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아니한 
회사가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
연히 청산인이 되어 대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청산인 선임등기를 반드시 먼저 하여야 한다(2012. 
8. 30. 등기선례 제201208-5호)

(2) 청산법인의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가)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청산법인의 등기기록이 폐쇄되었는데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고(청
산인 선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법인등기
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i) 폐쇄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다면 청산인은 그 폐쇄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를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첨부할 수 있다.

(ii) 폐쇄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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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 등)에도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산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부활하여 청
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
여야 하고, 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2004. 10. 8. 등기
예규 제1087호).

P.264

P.265
 

P.268

(6)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재외공관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이하 "외국 공문서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46조 제9항). 

위 경우 외국인의 본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미국, 일본 등)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를 붙여야 하고, 아
포스티유 협약국(캐나다 등)이 아닌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자세한 내용은 제6장 제12절을 참조한다. 

- 2018. 12. 1. 개정예정으로 입법예고된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3항 후단부분이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
장 또는 첨부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
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의 공증(재외공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
출을 갈음할 수 있다’로 변경될 예정임을 주의한다. 

다만 2018. 12. 1.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입법예고된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2항에서는 ‘부동
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권리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수임인의 인감증명은 항상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위 등기예규 제1640호와는 달리 부
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
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수험생은 부동산등기규칙의 확정 공표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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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8

(5)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재외공관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이하 "외국 공문서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46조 제9항). 

위 경우 외국인의 본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미국, 일본 등)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를 붙여야 하고, 아
포스티유 협약국(캐나다 등)이 아닌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자세한 내용은 제6장 제12절을 참조한다. 

P.270
 

P.278

4.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재외공관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이하 "외국 공문서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46조 제9항). 

위 경우 외국인의 본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미국, 일본 등)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를 붙여야 하고, 아
포스티유 협약국(캐나다 등)이 아닌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자세한 내용은 제6장 제12절을 참조한다. 

- 2018. 12. 1. 개정예정으로 입법예고된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3항 후단부분이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
장 또는 첨부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
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의 공증(재외공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
출을 갈음할 수 있다’로 변경될 예정임을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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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0

P.284

(7)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재외공관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이하 "외국 공문서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46조 제9항). 

위 경우 외국인의 본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미국, 일본 등)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를 붙여야 하고, 아
포스티유 협약국(캐나다 등)이 아닌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자세한 내용은 제6장 제12절을 참조한다. 

P.285

다만 2018. 12. 1.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입법예고된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3항에서는 제60
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
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
출을 갈음할 수 있다. 수험생은 부동산등기규칙의 확정 공표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만 2018. 12. 1.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입법예고된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3항에서는 제60
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
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
출을 갈음할 수 있다. 수험생은 부동산등기규칙의 확정 공표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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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7

(8)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재외공관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이하 "외국 공문서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46조 제9항). 

위 경우 외국인의 본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미국, 일본 등)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를 붙여야 하고, 아
포스티유 협약국(캐나다 등)이 아닌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자세한 내용은 제6장 제12절을 참조한다. 

P.291

(7)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재외공관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이하 "외국 공문서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46조 제9항). 

위 경우 외국인의 본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미국, 일본 등)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를 붙여야 하고, 아
포스티유 협약국(캐나다 등)이 아닌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자세한 내용은 제6장 제12절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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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추록 (3) (총론 5장)                              (제7개정판 → 제8개정판) 

P.333

I. 원칙

1. 1건 1신청주의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25조). 즉 
여러 개의 부동산이라면 부동산별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2. 1건 1신청주의의 예외 - 일괄신청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목적
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규칙 제47조)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법 제25조). 
이를 일괄신청이라고 한다.

3. 일괄신청을 인정하는 이유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일괄신청을 인정하는 이유는, 신청서 기재사항 중 부동산표시 이외의 사항
이 동일하므로 신청서 작성 및 등기사무처리가 복잡하지 않아서 착오에 의한 등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또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행위를 원인으로 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등기도 일괄
하여 되는 것이 거래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4. 등기실무  

일괄신청은 위와 같이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는 등기신
청을 말하지만, 등기실무상으로는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개의 등기를 1개의 신청서로 신청하는 경
우도 일괄신청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규칙도 이를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 

5. 구별개념 – 동시신청과의 비교 

일괄신청은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것(규칙 제47조 제2항), 즉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신청과 구별된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괄신청은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개의 신청사건을 한 개의 등기신청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동시신청은 1개의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개의 신청사건을 여러 개의 등기신청서로 동시에 제
출(신청)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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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괄신청은 일괄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특별법에서 이를 강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건으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 반면에, 동시신청은 동시신청이 요구되는 경우에 이를 별도로 신청(접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동시신청의 예로는 환매특약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를 동시신청하는 
것,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등기를 동시신청하는 경
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4) 이와 같이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
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규칙 제47조 제2항). 구 규칙 제58조에 따르면 여러 건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동일한 첨부정
보가 있는 경우에 순서에 관계없이 어느 한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도 있었지만, 개정규칙에서는 가장 먼저 접수되는 사건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표
현을 명확히 하였다.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된 두개의 근저당
권설정등기신청 가운데 등기필증을 구비하지 못한 선(先) 등기신청의 흠결을 임의로 후(後) 등기신청에 
첨부된 등기필증으로 보완함으로써 후(後) 등기신청한 근저당권자가 후순위로 밀려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등기관의 위 직무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Ⅱ. 일괄신청의 요건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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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추록 (3) (총론 6장)                              (제7개정판 → 제8개정판)

P.360

Ⅲ. 각종의 등기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1. 원칙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권리에 관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2018. 5. 1. 등기예규 제1647호).

2.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

(1)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권리의 보존이나 이전, 설정 등기 등을 하였을 
때에 수령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위 등기예규 제1647호).

(2) 용익권·담보권 등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바탕이 되는 권리(소유권의 보존·이전, 전세
권이나 지상권의 설정·이전 등)를 등기하였을 때 수령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위 등기예규 제1647
호).

(3)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나 경정등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
는 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위 등기예규 제1647호).

3.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에 관한 몇 가지의 예

(1) 합필등기된 토지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한 경우, 합병 후의 을 토지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을 토지에 대한 
등기필정보만을 제공하면 되고, 등기기록이 폐쇄된 갑 토지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합병 
후의 건물에 대해 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위 등기예규 제1647호).

(2) 분필등기된 토지

분필등기된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분필전의 토지에 관한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
여야 한다(1999. 8. 20. 등기예규 제779호). 

(3) 환지등기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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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혹은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등기한 등기필정보(환지 전 토지에 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2015. 12. 8. 등기예규 제1588호). 다만, 창설환지나 체비지 등 환지등기절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첨부한다.

(4) 대지권등기된 구분건물의 경우

대지권 등기를 마친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필정보만을 제공하면 
되고 그 대지에 대한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위 등기예규 제1647호). 건물등기와 동시에 대
지권등기를 한 경우는 물론, 건물등기를 하고 추후에 대지사용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를 한 경우이든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5) 공유물분할등기된 경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분할된 부동산에 대해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수령한 등기필정보뿐만 아니라 공유물분
할 이전에 공유자로서 지분을 취득할 당시 수령한 등기필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위 등기예규 제
1647호).

마찬가지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분할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분
할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분할 전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2012. 5. 11. 등기예규 제
1461호).

(6) 근저당권의 경우

(가)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양수인의 등기필정
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위 등기예규 제1647호).

(나)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설
정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위 등기예규 제1647호). 

(다)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고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건물에 대한 추가설정계약에 
의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정보로써는 건물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정보만 제공하면 된다(1991. 4. 19. 등기선례 3-585).

(7) 가등기의 경우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일반 원칙에 따라 가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50조 제2항).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
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공동신청의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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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므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실무제요의 입장이다(부동산등기실무 Ⅲ. p.54). 마찬가
지 이유로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
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2018. 3. 7. 등기예규 제1632호). 

(8) 가등기말소의 경우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신청하는 경우 가등기필정보(가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는 
의문이 없다(법 제50조 제2항). 또한 가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신청하는 경우에
도 가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위 등기예규 제1632호). 공동신청이 아님에도 예규에서 등기필정보
를 제공하도록 한 이유는 가등기명의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다만 가등기명의인이 아닌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자가 법 제93조에 따라 단독으로 
가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때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등기명의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부동산등기실무 Ⅲ. p.58). 

(9)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의무자가 본등기의무자가 되므로, 등
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로는 본등기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등기필정보(매매예약서)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없다(위 등기예규 제1632호).  

(10) 등기의무자의 등기가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인 경우

관공서로부터 권리를 취득하거나 공매처분 또는 경매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관공서는 그 

분  류 경  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가등기

① 공동신청의 경우
②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

여 가등기를 단독신청하는 경우
③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를 단

독신청하는 경우

① 소유자의 등기필정보 - 필요
② 소유자의 등기필정보 - 불필요

③ 소유자의 등기필정보 - 불필요

가등기의 
말소등기

① 공동신청의 경우
②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

여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신청
하는 경우

③ 등기상 이해관계인 또는 가등기의
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단
독신청하는 경우

① 가등기명의인의 등기필정보-필요
② 가등기명의인의 등기필정보-필요

③ 가등기명의인의 등기필정보–불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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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을 하여 환부받은 등기필증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구법 제70조). 이렇게 교부한 등
기필증(혹은 등기필정보)도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혹은 등기필정보)에 해당한다.

P.364  

(나) 둘 이상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1)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로서(등기신청의 대리인
이 서로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먼저 접수된 신청에 의하여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가 나중에 접수
된 신청에서 등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
다(2018. 5. 1. 등기예규 제1647호).

2) 몇 가지의 예

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위 등기예규 제1647호).
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위 등기예규 제1647호).

P.364

(다)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권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에게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위 등기예규 제1647호).  해석상 토지에 관
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등기신청의 진정성이 충분히 담보되므로 실무편의상 그 제공을 면
제하는 것이다.

(라) 채무자 표시변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그 실질은 등기명의인이 단독
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
부할 필요가 없고, 또한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닌 표시변경등기에 불과하므로 등기필정보도 제공할 필
요가 없다(2011. 10. 19. 등기선례 201110-1).

P.370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필정보 없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단
서 뿐만 아니라 본문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고 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다(2018. 12. 1. 개정예정으로 
입법예고된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60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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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추록 (4) (총론 6장)                              (제7개정판 → 제8개정판)

P.380

합유는 여러 명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인 바, 조합체는 그 자체로 법
인격이 없어 권리자가 될 수 없고 각 합유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므로, 농지를 합유로 취득하고자 하
는 자 ‘모두’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당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2018. 5. 4. 부동산등기과－1055 질의회답)

P.383

(3)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경우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따라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상호 
협의에 의하여 농지의 교환·분할·합병을 시행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지
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종중이라고 하여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그러한 등기신청서
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도 없다(1999. 2. 22. 등기선례 6-568).

P.384

따라서 기존 위토를 처분하고 위토용으로 농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1997. 4. 3. 등기선례 제5-757호).

P.428

2. 취  지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현행 등기법제 하에서 등기신청대리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등기신
청대리권이 있음을 소명하게 하여 무권대리인 등에 의하여 부실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P.432

다만 2018. 12. 1.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입법예고된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2항에서는 ‘부동
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권리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수임인의 인감증명은 항상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위 등기예규 제1640호와는 달리 부
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
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수험생/법률실무가는 부동산등기규칙의 확정 
공표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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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33 *

P.433 **

P.439

한편 제3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3국 발행의 주민등록증명서면을 주소증명정보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스페인에 거주하는 독일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스페인 
주재 독일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행의 주소증명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스페인에 주민등
록을 하고 스페인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증명서면을 주소증명정보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등
기의무자 제출의 주소증명정보에 의한 주소가 등기기록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증명을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는 있을 것이다(2017. 8. 25. 부동산
등기선례 제201708-2호)

P.469

- 2018. 12. 1. 개정예정으로 입법예고된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3항 후단부분이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
장 또는 첨부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
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의 공증(재외공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
출을 갈음할 수 있다’로 변경될 예정임을 주의한다. 

다만 2018. 12. 1.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입법예고된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2항에서는 ‘부동
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권리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수임인의 인감증명은 항상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위 등기예규 제1640호와는 달리 부
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
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수험생/법률실무가는 부동산등기규칙의 확정 
공표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만 2018. 12. 1.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입법예고된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3항에서는 제60
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
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
출을 갈음할 수 있다. 수험생/법률실무가는 부동산등기규칙의 확정 공표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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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71

P.472

P.473

다만 2018. 12. 1.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입법예고된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3항에서는 제60
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
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
출을 갈음할 수 있다. 수험생/법률실무가는 부동산등기규칙의 확정 공표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2018. 12. 1. 개정예정으로 입법예고된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3항 후단부분이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
장 또는 첨부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
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의 공증(재외공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
출을 갈음할 수 있다’로 변경될 예정임을 주의한다. 

다만 2018. 12. 1.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입법예고된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3항에서는 제60
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
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
출을 갈음할 수 있다. 수험생은 부동산등기규칙의 확정 공표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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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82

제12절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재외공관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1. 개정이유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 중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
30조 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도록 함으로써 외국 공문서에 대
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등기관의 조사 부담을 경감하고자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에 제9항이 신설되었다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17. 5. 25. 대법원규칙 제2741호, 시행 2017. 10. 1.)

2. 규칙 제46조 제9항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이하 "외국 공문서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46조 제9항). 

3.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재외공관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한편 위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
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본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미국, 일본 등)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를 붙여야 하고, 아포
스티유 협약국(캐나다 등)이 아닌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포스티유제도 및 협약국에 대한 소개는 
https://www.apostille.go.kr/gd/intro/appIntro.do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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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추록 (5) (총론 6장)                              (제7개정판 → 제8개정판)

P.564

한편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아니나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공
유관계가 폐기되고 새로운 소유관계가 창설되는 형성적 효력이 있으므로 등기신청의 편의를 꾀하고 실
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속하게 공시하기 위하여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을 허용하여 왔는바, 
「부동산등기법」에 그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원고 또는 피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규정이 추가될 예정이다(등기법 개정안)

p.570

다만, 확정기한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의사진술의 효과가 생기며 별도로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P.572

한편 선정당사사자가 받은 판결주문에 “피고는 선정자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 선정자 ○○○은 이 판결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자신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 승계집행문은 첨부청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2017. 9. 14. 부동산등기과－2233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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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추록 (6) (총론 8-10장)                              (제7개정판 → 제8개정판)

P.652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
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 매건 조사 완료 후 즉시 구두 또는 전화나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
하여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4. 4. 9. 등기예규 제1515호). 현재 실무상 등기관이 보정을 
명하면 그 내용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의 ‘신청사건처리현황/등기완료통지서열람’에서 확인이 가능하
므로 과거와 같이 구두 또는 전화나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한 통지는 하고 있지 않다.

P.670

가등기말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등기예규 제1408호. 6.). 가등기말소의 등기원인이 가등기명의인
의 사망 전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축소해석하는 견해도 있지
만, 가등기말소절차의 취지와 예규의 명문규정에 따라 등기원인의 발생시기를 묻지 않고 상속등기를 거
칠 필요가 없다(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3권 59페이지). 즉 가등기말소원인이 가등기명의인이 사망
하기 전에 발생한 경우이든,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한 경우이든 가등기명의인의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가등기말소신청을 하여도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의 각하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 추록 (7) (각론 1장)                              (제7개정판 → 제8개정판)

P.767

3.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권보전의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순차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
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A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
진 다음 정에서 갑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A는 이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
면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2018. 6. 
27. 부동산등기과－1425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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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70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유상취득, 무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또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
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
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2018. 2. 23, 등기예규 제1631호).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가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
청을 할 때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
하여 최근에 등기예규가 개정되었다. 

P.773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1996. 10. 7. 등기선례 5-276).

P.773

(d)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 재산상속인 중 1인
이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혼가의 본적지 이외의 주
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85. 7. 6. 등기예규 제577호).

P.789

3) 한편 재외국민이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공동상속 인 이외의 자에게 이를 위임
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에게는 이를 위임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종전 등
기선례(1993. 11. 29. 등기선례 제4-342호)는 최근에 변경되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
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
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공동
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2018. 5. 28. 부동산등기과
－121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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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32

(마) 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거나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그 사업시행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
에 재결서 등본,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및 사업시행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제공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용재결 후 사업
시행자의 변경은 재결의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된 재결서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
는 없다(2018. 3. 27. 부동산등기과－731 질의회답).

P.860

한편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아니나 판결이 확정되면 기
존의 공유관계가 폐기되고 새로운 소유관계가 창설되는 형성적 효력이 있으므로 등기신청의 편
의를 꾀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속하게 공시하기 위하여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
신청을 허용하여 왔는바, 「부동산등기법」에 그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
항에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원고 또는 피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규정이 추가될 예정이다(등기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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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추록 (7) (각론 3장~5장)                              (제7개정판 → 제8개정판)

P.957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므로, 등기관이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전세권변
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기간을 기록하지 않고 종전의 존속기간을 말소하는 표시만을 하게 된다. 따라
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정보 중 변경할 사항으로는 변경하고자 하는 전세권을 특정하여 
그 등기사항 중 존속기간을 말소한다는 뜻을 제공하고(예: 2016년 3월 10일 접수 제1000호로 마친 전
세권 등기사항 중 존속기간을 말소함), 등기원인은 ‘법정갱신’으로, 그 연월일은 ‘등기된 존속기간 만료
일의 다음날’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나 그의 승낙이 없어 변경
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종전의 존속기간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으므로, 변경할 
사항이 없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2018. 5. 18. 부동산등기과－
1158 질의회답).

P.958

3)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
는 정보로서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아 법정갱신되었음을 소명하는 정보
(예: 전세권설정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2018. 5. 18. 부동산등기과－1158 질의회답).

P.1048

VI.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

1. 상속개시 전에 말소원인이 발생한 경우

상속의 개시 전에 근저당권의 말소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
된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27조, 규칙 제49조). 합병의 경우도 이와 같다(1987. 11. 18. 
등기선례 2-385).

2. 상속개시 후에 말소원인이 발생한 경우

그러나 근저당권의 소멸사유가 상속 개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먼
저 하여야만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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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 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고 상속등기
가 마쳐진 경우의 피상속인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절차

A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 갑(甲)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혼동이 발생하였다면 소유자 겸 
근저당권자인 갑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갑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
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후 갑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여 이를 원
인으로 한 을(乙)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권리자인 현재의 소유자 을과 등기의무자인 갑의 공동상속인 전
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2018. 5. 17. 부동산등기과－1149 질의회답)

P.1148

(4) 등기법 개정안  

등기사항이 같은 신탁등기가 마쳐진 여러 개의 토지·건물은 이를 합필·합병하더라도 신탁목적에 반하거
나 위탁자·수탁자·수익자 등 신탁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음에도 합필·합병을 허용하지 않아 국
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으므로, 등기사항이 같은 신탁등기를 합필·합병 제한 사유에서 제외하고
자 등기법 개정안이 논의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호(신탁원부)의 등기사
항이 같은 신탁등기 상호간에는 합필등기를 허용된다(법 제37조 개정안)

P.1208

등기부상 권리를 이전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2005. 4. 30. 등기예규 제1100호, 현행 등기예규 
제1421호).
한편 위 등기예규와는 달리, 2008. 8. 28. 자 2008마943 결정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 에서는 기존 
등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의 성명이나 주소 등 표시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
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하여 등기부의 표시를 경정한 다음 새로운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곧
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피상속인의 표시와 첨부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상의 피상속인의 표시가 상이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현행법 제29조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 표시에 원시적인 착오가 있는 경우에
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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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추록 (8) (각론 6장~7장)                              (제7개정판 → 제8개정판)

P.1344 ~ 1346   대체

X. 가등기의 말소등기
1. 의의 

가등기는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법정해제 등의 말소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
다. 그러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후에는 가등기와 본등기를 함께 말소하거나 본등기만을 
말소할 수는 있으나, 가등기만을 말소할 수는 없다. 이러한 가등기말소등기는 당사자 간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하에서는 가등기말소등기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다.

2. 신청인
(1) 공동신청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말소한다.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이 되나, 가등기된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양수인, 즉 현재의 가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가 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판결). 

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이고 제3취득자가 있다면 그를 등기권리자로 하여도 된다(2018. 3. 7. 등기
예규 제1632호 6.).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가등기말소를 명
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공유자는 위 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2010. 9. 15. 부동산등기과－1773 질의회답).
(2) 공동신청의 예외

➀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
기상 이해관계있는 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
93조). 이 때 가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
가 부정되거나 등기상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혼동의 문제)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부동산의 소
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가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으로 혼동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기
를 말소할 수 있으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한다(2018. 3. 7. 등기예규 제1632호 6.). 이때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혼동을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설정자(가등기의무자)를 
상속하거나 그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수한 경우 또는 가등기 후에 제3자 앞으로 
처분제한이나 중간처분의 등기가 되어있지 않고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도 실질상 동일한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등 참조).

㉡ 이때 통상의 가등기말소절차란 공동신청 또는 위 ➀의 단독신청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혼동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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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가 없지만(단독신청이므로. 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인감
증명은 제출 필요), 통상의 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3. 신청정보 – 등기필정보의 제공여부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는 의문이 없다.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필정보(가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2018. 3. 7. 등기예규 제1632호 6. 다.) 공동신청이 아님에도 예규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이유는 가등기명의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마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
신청에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반면 가등기명의인이 아닌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말소를 신
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거규정이 없
을 뿐만 아니라 이때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가등기명의인의 권
리를 침해할 우려도 없기 때문이다.

4. 첨부정보

(1) 일반적인 첨부정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말소등기에 있어 일반적인 첨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46조 제1
항).
(2)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자기(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 이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명의인을 의미한다. 근저당
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설정청구권보전의 가등기도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권리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본권리인 근저당권 등의 말소등기 시 인감증명 제출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과의 
균형상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60조 제1항 제2
호의 유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
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인감증명의 제출의 근거를 같은 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견해에 따르면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설정청구권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도 제출하여야 하고, 나아기 이러한 권리 등의 이전청구권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도 제출하
여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 균형에 맞지 않고 부당하다)
(3) 이해관계인의 승낙

가등기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등기된 권리의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 가등기말소
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 등)가 있는 경우, 그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통상의 말소등기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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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등기 말소등기의 실행

(1) 방식

가등기의 말소등기는 주등기로 하여야 하나, 가등기권리자가 지분을 일부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가등기
권리의 일부에 말소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변경등기에 준하여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그 일부를 말소
할 수 있다(1998. 1. 5. 등기선례 제5-589호). 

(2) 가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의 생략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더라고 그 변
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하고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족하다. 

(3) 가등기명의인의 상속등기의 생략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후에 그의 상속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공동신청이든 단독신청이든) 경
우에도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신청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2018. 3. 7. 등기예규 제1632호 6.). 이 경우 가등기말소의 등기원인이 가등기명의인 사망 전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27조 참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축소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가등기말소 절차의 간소화 취지와 예규의 명문 규정에 따라 등기원인의 발생 시기를 묻지 
않고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본다. 

P.1363

 종전 규정을 엄격히 해석한다면 가처분이후의 등기가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가처분등기를 직
권말소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
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관이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
의 등기만을 하면 해당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으로 위 법 제94조 제2항은 개정될 
예정이다(개정법 확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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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추록 (8) (각론 8장~10장)                             (제7개정판 → 제8개정판)

P.1462

(5)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권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에게 구분건물에 대하
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도 된다(2018. 5. 1. 등기예규 제1647호). 해석상 토지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등기신
청의 진정성이 충분히 담보되므로 실무편의상 그 제공을 면제하는 것이다.

P.1463

1)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때에 대지권 발생원인일자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란에 기재된 일자를 신청정보의 내용으
로 제공하여야 한다(2018. 4. 13. 부동산등기과－89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2) 대지사용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대지권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토지소유권취득’으로, 그 
연월일은 ‘대지사용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을 기재한다.
3) 분리처분금지규약을 설정함으로써 대지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규약설정일, 분리처분가능규약을 폐
지함으로써 대지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규약폐지일, 규약상대지를 정하는 규약이 설정됨으로 인하여 
대지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규약설정일을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한다. 
4) 어느 경우이든 등기의 목적은 ‘구분건물표시변경(대지권의 표시)라고 기재한다. 

P.1469

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1필의 토지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구분건물 소유자들과 구분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할 경우, 먼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체에 대하여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의 말소)를 하고, 그 토지에 대하여 분필등기를 한 다음, 공유물분할의 확정
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위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의 말소)는 구분소유자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체에 대하여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하여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이외의 대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당사자는 구분건물
의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그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물분할판
결이 대지권의 소멸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분리처분 가능규약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
다(2014. 5. 21. 부동산등기과－121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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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90

(다) 검인계약서

전유부분 또는 독립된 건물로서 활용되고 있는 건물을 구분소유자들이 증여받아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삼는 경우 등기명의인(증여자)이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해당하므로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P.1575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시행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위 규칙 제2조 제2
항). 

P.1577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로서 이전고시전
의 그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
한 이전고시가 있었다는 취지 및 그 연월일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16조). 

P.1577

(5) 접수번호 등

새로이 조성된 대지 및 축조된 건축시설(도시정비등기규칙 제10조나 제12조)에 대하여  이전고시에 따
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등기사항마다 신청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별개의 접수번
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구분건물에 대하여 1
개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규칙 제17조). 


